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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82)

□ 일반 국민 예방행동수칙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

   (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주요 Q&A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 조기발견 

및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행동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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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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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 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가요?

○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0. 중국 의료진들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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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하여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유증상 발생 시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 감염병 오염지역은 감염병 발생위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한시 직항 이외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대상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발병하기 전인 잠복기간 중에 입국하여, 입국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의료기관 환자 감시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1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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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건소 및 선별진료 의료기관 현황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로 먼저 상담하세요!

(2020. 1. 28. 00시 기준)

시군명
보건소
연락처
(055)

선별진료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055)

진료실
위치

창원시

창원

225-

5744, 

574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14-1000 기관내

한마음창원병원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21

264-2000 기관내

창원병원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280-7777 기관내

창원시

마산
225-5944

삼성창원병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233-8613 기관내

마산의료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249-1116,1117 기관내

창원시 

진해
225-6123

연세에스병원 창원시 진해구 이동 300번지 548-7700 기관내

세광병원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 540-3700 기관내

진주시 749-5714 경상대학교병원 진주시 강남로 79 750-8282,8634 기관내

통영시 650-6053 통영적십자병원 통영시 중앙로 97 644-8901 실외

사천시 831-3620 삼천포서울병원 사천시 남일로 33 830-9018 기관내

김해시 330-4481

경의의료원 교육 
협력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330-6000 기관내

조은금강병원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330-0300 기관내

갑을장유병원 경남 김해시 장유로 167-13 310-6000 실외

밀양시 359-7015 밀양 윤병원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32 354-2200 기관내

거제시 639-6133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거제시 계룡로 5길 14 733-0000 기관내

의료법인 대우병원 거제시 두모16길 680-8114 기관내

양산시 392-522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360-1476 기관내

의령군 570-4040 의령병원 의령군 의병로14길 10 573-4100 실외

함안군 580-3113 영동병원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45-13 586-2000 실외

창녕군 530-6214 태황의료재단 한성병원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530-5000 실외

고성군 670-4013 강병원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49 673-0101 실외

남해군 860-8733
의료법인이도의료 재단 
남해병원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863-2201 기관내

하동군 880-6633 새하동병원 하동군 하동읍 화신길 39 880-4200 실외

산청군 970-7532 산청군보건의료원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970-7500 실외

함양군 960-5334 함양성심병원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963-4322 실외

거창군 940-8335 거창적십자병원 거창군, 읍 중앙로 91 944-3251 기관내

합천군 930-3683 삼성합천병원 합천읍 대야로 876 931-0019 기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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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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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중국 우한시 방문자 안내문

2020.1.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 여행 시 감염예방 주의 안내 드립니다.

∥예방수칙

·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고, 시장방문 금지

· 아픈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의 접촉 피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쓰기)

∥귀국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신고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 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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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안내

(자료제공 :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055-211-4365)

교통비 10%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최대 20%)으로 교통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Ⅰ. 광역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10%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최대 20%)으로 교통비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임

올해 카드발급이 가능한 시군은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산청 8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3500명  

선착순으로 발급

Ⅱ. 카드신청 방법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s://alcard.kr)에서 알뜰교통 전용 후불 신용카

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한 뒤 신청

Ⅲ. 마일리지 적립 방법

  마일리지 적립은 스마트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출발버튼을 눌러 이동하고 도착버튼을 누르면 이동한 거리를 계산

하여 마일리지가 적립 (800m 이동 시, 250~450원 적립)

Ⅳ. 마일리지 적립 관련 유의사항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마일리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를 지급 받을 수 없음

(월 최대 44회, 최대 11,000~19,800원 적립)

Ⅴ. 기타 혜택 등

신청한 카드에 따라 교통비 10% 할인 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되고,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등의 환경친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보험사와 협업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시행예정)하는 등의 추가혜택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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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 관련자료붙임

□ 신청절차

□ 활용사례

- 교통비 10% 할인(카드사)
-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800m까지 250원
적립(1회한도 250원 / 1일 횟수제한 없음 / 월 11,000원, 44회 한도)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 마일리지 적립액(보행·자전거 800m 이동 시, 월 최대 44회)

교 통 비 2천원 이하 2천원 ~ 3천원 3천원 초과

마일리지 지급액 250원 350원 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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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로봇랜드 방문·이용 및 홍보

(자료제공 : 산업혁신국 전략산업과  ☎ 055-211-3143)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19. 9. 7. 개장)에 도내

지역 주민‧기업체의 적극적인 방문‧이용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m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1,259,890㎡)

 m 사업기간 : 2009 ~ 2020년    *1단계 개장 2019. 9. 7.

 m 사 업 비 : 7,000억원(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

 m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 : (공공)R&D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 / (민간)테마파크

   - 2단계 : (민간)호텔, 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   ※ 조성예정

 주요시설

 m (테마파크) 공공부문 로봇 전시‧체험시설과 민간부문 놀이기구로 구성

   - (공공) 로봇 전시‧체험 5개관 11개 콘텐츠(우주, 해양, 산업 로봇 등)

   - (민간) 놀이기구 22종(65m 자이로드롭, 수직하강 롤러코스터 등)   

 m (컨벤션센터) 로봇 전시‧홍보‧판매 행사 및 각종 회의 개최(연면적 6,449㎡)

   - (전시장 1개소) 기업 및 공공기관 전시‧홍보 행사, 경진대회 등 

   - (회의실 2개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워크숍, 회의, 교육 공간 활용

 m (R&D센터) 로봇 기업 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간(지상 3~4층, 3개동)

   - 입주기업에 대해 심사 후 연구개발 자금 지원(1억 원 이내)

 협조사항

 m 경남 마산로봇랜드 적극 방문 및 홍보 협조

   - 주민, 공무원, 기업체, 학교 등 대상 테마파크 방문 및 컨벤션센터 방문 이용

   - 지역 소재 로봇 기업‧단체 대상 로봇 R&D센터 입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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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상세내역참 고

 주요시설 전경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R&D센터

 이용안내                        ※ 이용문의 : 경남로봇랜드재단(055-711-2123)  

 m 테마파크 운영시간 : (동절기) 10:00~18:30(토‧일‧공휴일 19:00)

구 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개 인
주간권(1일) 42,000원 38,000원 34,000원 <주요 할인혜택>

 - 카드할인 50%(경남BC, 현대)

 - 창원시민(20%), 홈피가입(30%)

※ 상세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robot-land.co.kr)

오후권(4시이후) 29,000원 27,000원 24,000원
단 체 주간/오후 25,000원 22,000원 20,000원

장애인
유공자

주간권(1일) 21,000원 19,000원 17,000원

오후권(4시이후) 18,000원 16,000원 14,000원

 m 컨벤션센터 사용료

구   분 1일 대관료 관리비예치금

전 시 장 2,880,000원(1,500원/㎡) 대관료의 30%

중회의실 2,072,835원(3,155원/㎡)
회 의 -

그 외 행사 대관료의 30%

  * '20년 12월까지 대관료 50% 감면, 식사(케이터링 제공) 및 시내 숙박시설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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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 상세시설

 m 공공부문 : 로봇 테마 콘텐츠 11종 

 m 민간부문 : 놀이시설 2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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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경남사랑상품권」이용 안내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 055-211-3423)

□「경남사랑상품권」이란 ?
 • 경남도가 발행하고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스마트폰의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 상품권 구매하기
 • 개인구매자 : 특별할인 10%(100억원 판매시 까지) / 상시할인 5% 

 ▸ ▸ ▸

 제로페이 상품권 앱 ▸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
경남사랑상품권 선택 ▸ 상품권 권종 선택(5천원·

1·3·5·10만원권) ▸ 구매, 충전완료

 • 법인(대량)구매자

   상품권 구매 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 판매대행점(☏1522-2270) 발송 ▸ 대상자 

등록 ▸ 대량 선물하기(핀코드 문자 발송) ▸ 수령자 핀코드 등록, 충전완료

【사용 가능 제로페이 상품권 앱】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설치∙업데이트

  ※ 체크페이 : 전 은행 계좌 가능 / 단, 씨티은행․SC제일은행․카카오뱅크 제외

□ 소비자 상품권 사용하기  ※ 혜택 :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 제로페이 상품권 앱 ▸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 ▸ 결제하기

   ① 소비자 촬영 QR스캔 선택 ▸ QR 촬영 ▸ 결제금액 입력 ▸ 결제 완료

   ② 리더기 스캔 QR/바코드 제시 ▸ 가맹점 리더기(POS) 스캔 ▸ 결제 완료

 • 사용처  : 경남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34,000여개소('19.10말기준, 지속 모집 중)

   편의점 / 파리바게뜨 / 다이소 / KTX역사 내 매장 / 농협하나로마트
    ※ 이마트, 대규모 하나로마트(창원남양∙반림∙사파∙창원∙내서∙삼계∙호계, 양산물금∙증산점) 등 (준)대규모점포 사용 제외

   가맹점 찾는 법 : ① www.zeropay.or.kr에서 가맹점 찾기 ②네이버 ‘제로페이’ 검색

 • 상품권 선물 하기 상품권 메인화면 ▸ 선물하기 ▸ 권종 ▸ 이름, 휴대폰번호 /

메세지 입력 ▸ 보내기 (※ 권종별 미사용 상품권만 선물하기 가능)

□ 상품권 문의처 시스템 1670-0582(제로페이콜센터) / 기타 1899-9350(경남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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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안내 

(자료제공 : 농정국 축산과  ☎ 055-211-6535)

2020. 3.25일부터 모든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재배 토양이 유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함

□ 부숙도란 ?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

□ 부숙도 검사대상

❍ 모든 축산농장         단, ※ 위탁처리 및 신고미만은 부숙도 적용기준 제외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 : 1회/6개월

     
소‧젖소‧말(900㎡), 돼지(1,000㎡), 닭‧오리(3,000㎡) 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 : 1회/1년

     
소‧젖소‧말(100~900㎡), 돼지(50~1,000㎡), 닭‧오리(200~3,000㎡),  

메추리‧양‧사슴(200㎡) 이상

□ 부숙도 적용기준

구 분 배출시설 규모 부숙도 적용기준

모든 가축
1,500㎡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부숙중기

재활용 신고자
모든 퇴비화 시설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가축분뇨처리업자
 

① 부숙중기 퇴비의 부숙 중간단계

   ②  부숙후기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③  부숙완료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 부숙도 검사방법

 ❍ 비료관리법 제4조의 2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경상대, 농업기술센터)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검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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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관리방법붙 임

□ 가축분뇨 퇴비란?

❍ 가축분뇨를 호기성으로 부숙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써  

질소, 인산, 칼리 등의 주요 영양소와 각종 미량영양소를 함유함

□ 가축분뇨 퇴비화 원리는?

❍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가축분뇨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  

하는 과정을 거쳐 양질의 퇴비가 만들어짐

□ 가축분뇨 퇴비를 잘 만들려면?

❍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퇴비더미의 함수율(60% 내외), 공기 공급(1㎡당 150ℓ/분), 온도(45~65℃) 관리 등

□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려면?

❍ (톱밥 등 사용) 깔짚 및 퇴비더미의 함수율이 70%이상* 초과 시 톱밥

등을 추가 살포하여 수분 조절 및 퇴비더미에 공기 공급

* 손으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기가 나오는 상태(덩어리가 뭉쳐진 상태)

- 송풍식 발효시설을 갖춘 경우 퇴비더미 1제곱미터 당 1분에 150리터

공기가 공급되도록 관리(투입시 진압되지 않도록 주의)

❍ (교반관리) 가축분뇨 및 퇴비가 뭉쳐지지 않토록 로타리 등을 이용해

월 1회 이상(주 1회 권장*) 교반하여 가능한 잘게 부수어 주는 게 필요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2009년)

-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을 갖춘 경우 1일 1회 이상 교반

❍ (미생물 사용) 미생물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깔짚 및 퇴비더미에 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등) 살포(교반 전 살포 또는 교반 시 살포 권장)

* 물 1톤에 미생물 2～5ℓ를 혼합 후 축사 3.3㎡(1평)당 1ℓ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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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요령 안내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055-211-6563)

□ 일반 국민, 축산관계자의 행동요령은?

일반국민 행동요령

‣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확인하시어 해당국가 

  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햄, 소시지, 육포 등 돼지고기가공품, 냉장‧냉동 돼지고기와  

  만두‧순대 등 돼지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음식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 만약 실수로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게 된 경우 공항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진 신고하여주십시오.

‣ 아울러, 야생멧돼지 폐사체 등을 발견할 경우 접촉하지 마시고, 즉시 관계   

  기관(가까운 시군 환경부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행동요령

‣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을 신고하여 주시고 입국 시   

  공항에서 소독을 받고 최소 5일 이상 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 농장주는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농장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 매일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차단방역 요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농장주는 매일 가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번호 : 1588-4060, 1588-9060)

 최근 경기‧인천 지역 돼지 농장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및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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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서 사람은 감염

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걸립니다.

□ 국내 유통 중인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소비하셔도 됩니다.

 ｏ 감염된 돼지는 전량 살처분‧매몰 처리되며, 이상이 있는 축산물의 경우 국내로 

유통되지 않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70℃에서 30분 이상 가열시 사멸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란?

 ｏ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릅니다. 

 ｏ 잠복기 :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4일 ~ 19일까지

 ｏ 바이러스 생존력 : 매우 강해 냉동육(1000일), 소금에 절인고기(182일), 부패된 

혈액(15주) 등에서도 장기간 생존 가능

 ｏ 전파 :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야생멧돼지 또는 침, 분변 등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되며, 오염된 남은음식물 사료를 통한 감염 우려

 ｏ 발생 : 전 세계적으로 53개국(유럽 15개국, 아프리카 29개국, 아시아 9개국)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은?

 ｏ 2019년 9월 16일 이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4개 시군 14개 농장에서 발생

 ｏ 2019년 10월 2일 연천 DMZ 구역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이후  10월 17일까지 

연천, 철원, 파주 지역(민간인통제구역) 총 9마리의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는?

 ｏ 신고 ⇒ 초동방역팀을 투입 ⇒ 주변을 소독⇒ 가축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48H) 발령

 ｏ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의 돼지는 살처분‧매몰, 역학조사, 인근 농장 정밀검사

    ※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살처분이 핵심 적인 방역조치입니다

 ｏ 확산 방지 : 차량 등에 의한 전파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강원 중점관리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 발생한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차량통제

※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홍보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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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

질 병 대 륙 국  가  명

구제역

(79개국)

아시아

(33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중국(홍콩 포함),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43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유럽

(1개국)
러시아

아메리카

(2개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47개국)

아시아

(20개국)

네팔,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포함),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12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리비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유럽

(14개국)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마케도니아공화국,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아프리카

돼지열병

(53개국)

아시아

(9개국)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아프리카

(29개국)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5개국)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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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자료제공 :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84)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Ⅰ.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 용

조기폐차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신차 구매

저공해엔진 개조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기존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

DPF부착  5등급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DPF부착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Tier-1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 또는 전기모터로 교체

Ⅱ. 지원대상

 - 조기폐차 :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LPG 화물차 신차구입 :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 저공해엔진 개조 및 DPF부착(건설기계 DPF부착 포함)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Euro-3이전) 적용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Ⅲ. 지원금액

 - 조기폐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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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화물차 신차구입 : 400만원 정액 지원(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

- 저공해엔진 개조 및 DPF 부착                                (단위 : 천원)

구  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계 장치비 유지관리비

LPG엔진개조 4,059 ~ 4,169 4,012 ~ 4,122 47 310 ~ 420

경유차DPF 3,724 ~ 9,757 3,262 ~ 9,295 462 372 ~ 1,032

건설기계DPF 8,240 ~ 10,444 7,778 ~ 10,577 462 없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보조금)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Ⅳ. 참여방법 및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인
➡

폐차장 입고
➡

5등급 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소유자 지자체

보조금 수령 ➡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 저공해조치 신청(DPF부착, LPG엔진개조 등) : 등록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 
또는 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경유자동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협회 소유자 및 제작사

저감장치 부착 등 ➡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MECAR 등)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장치 제작사 지자체 또는 협회 장치 제작사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 수행기관

※ 시군에 따라 사업추진방법·신청접수기한·사업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여희망 사업별 차량등록지 시군(담당부서) 등에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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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 담당 기관 연락처 현황붙임

사업별 시·군 연락처 사업별 제작사 연락처

조기폐차

창원시(환경정책과) 055-255-3525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진주시(환경정책과) 055-749-8641 일진복합소재㈜ 1588-7558
063-263-1700

통영시(환경관리과) 055-650-5473 HK-MnS㈜ 1588-7657
070-4267-2727

사천시(환경위생과) 055-831-2766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김해시(환경위생과) 055-330-3354 ㈜에코닉스 1666-3243

밀양시(기후대기과) 055-359-5316 ㈜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거제시(환경과) 055-639-3956 화이버텍(주) 031-942-9008

양산시(환경관리과) 055-392-2614 ㈜씨엠씨 031-358-6752

의령군(환경위생과)
055-570-2

603

건설기계
DPF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함안군(환경과) 055-580-2424 ㈜이엔드디 1644-2402
02-2029-7034

창녕군(환경위생과) 055-530-1603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고성군(환경과) 055-670-5874 일진복합소재㈜ 1588-7558
063-263-1700

남해군(환경녹지과) 055-860-3274 ㈜에코닉스 1666-3243

하동군(환경보호과)
055-880-2

564 ㈜세라컴 02-2628-0900
041-531-0657

산청군(환경위생과)
055-970-7

104
LPG 

엔진개조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031-940-2560

함양군(환경위생과)
055-960-4

267
건설기계
엔진교체

엑시언 031-270-6300

거창군(환경과) 055-940-3492 ㈜크린어스 1544-1198
031-627-2900

합천군(환경위생과) 055-930-3313 HK-MnS(주) 1588-7657
070-426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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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055-211-6694)

□ 차량 운행제한 근거‧기준

 m (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8조)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2곳 이상(75㎍/㎥ 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

※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시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

□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m 제한일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 발령은 17시 환경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9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시·도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m 중점단속지역 : 도내 4개 시(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도내 전 시·군이 운행제한지역입니다  

 m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차량 제외)

< 운행제한 예외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m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m 과 태 료 : 10만원/일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환경부서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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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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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조심기간 안내

(자료제공 :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 055-211-6833)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경상남도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11.1~5.15.)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음

    ↳ 시ㆍ군 산림부서에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철저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 버리는 

행위 절대 금지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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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붙임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부서(055-211-6833),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 ·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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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ㆍ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안전취약계층>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종사자 또는 도우미>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일반국민>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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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1.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2.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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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재,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시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시다.

3.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시다.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시다.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4. 방역대책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사후조치요령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겉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시다.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


